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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철도안전법 개정 알림

       1.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-3193호(2017. 8. 8.)『철도안전법 개정 알림』관

련입니다. 

       2. 위호와 관련하여,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업무추진에 참

고하시기 바랍니다.  

         ○ 주요 개정 내용  

          -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 

            ·음주제한 철도종사자의 범위를 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(현행 대통령령)

하고, 운전업무 종사자, 관제업무 종사자, 여객 승무원의 음주제한 기준 강

화( 0.03%이상→0.02%이상)  

            ·음주제한 기준 위반시 모든 철도종사자의 처벌기준을 상향(2년이하 징역 

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)  

           - 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및 처벌기준 마련  

            ·음주,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열차 내 금지행

위로 신설하고 처 벌기준 마련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 

         ○ 공포일 : 2017. 8. 9. 

         ○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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